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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 공개 
        이해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위원   이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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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과 비급여 

저수가 

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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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정보의 투명성 3 

7대질병군 진료비 고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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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en Davis et al, , mirror, mirror on the wall ; How the performance of the US health care system compares internationally: Ju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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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와 의료비 지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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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비교 : 효율적 진료 7 

비용문제로 병원 방문 못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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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대상(제9조1항관련) 

1. 다음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2.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3.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 

4.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6.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7.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 투여하려는 자는 장관이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 중 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공고에 따른다. 

 

<개정 2015.6.3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비급여 진료비 역사? 

 법정비급여 

   - 병실료 차액 

   - 선택진료료 

   - 식대 

   * 간병비 

 의학적비급여 

   - 불법적, 자의적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선별급여 

*간병제도 도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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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MRI 진단료(비급여) 13 

 

 

. 

∙ 상급병실료차액(5) 

  - 1~5인실 

∙ 초음파검사료(2) 

  - 갑상선, 유방 

∙ PET 진단료(6) 

   - 전신, 전신+추가,몸통 

       몸통+추가,뇌,심근 

∙  캡슐내시경검사료(2) 
  - 필캠, 미로캠 

∙ 제증명수수료(8) 
    -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장애진단서 

       (일반,정신지체발달장애) 

      상해진단서(3주 이상·미만) 

      병사용진단서 

∙ 교육상담료(6) 
   - 당뇨병교육(1회, 다회), 

      고혈압교육, 심장질환교육, 

      만성신부전증교육 

      (투석 1회,다회) 

 

 

※ 상급종합병원 대상 

‘13.1(29항목) 

· 지속(29항목) 
 
 신규[8항목] 

∙ MRI 진단료(4) 

  - 뇌, 뇌혈관, 경추, 

    요천추 

∙ 치과임플란트료(1) 

  - 치과임플란트 

∙ 다빈치로봇수술료(2) 

  - 전립선암, 갑상선암 

∙ 양수염색체검사료(1) 

  - 양수염색체 검사 

 

’13.9(37항목) 

 
 
 
 
 
 
· 지속(37항목) 
 

- 상급병실료차액(3) 

- 초음파검사료(2) 

- 제증명수수료(8) 

- 교육상담료(6) 

- MRI 진단료(4) 

- 치과임플란트료(1) 

- 다빈치로봇수술료(2) 

-  양수염색체검사료(1) 
 

 

- 캡슐내시경검사료(2) 

- 상급병실료차액(2) 

  · 4~5인실 

- PET 진단료(6) 

 

 

 

 

 

‘14.2(37항목) 

· 지속(27항목) 
 

 신규[5항목] 

∙ 수면내시경검사료_ 

  환자관리행위료(3) 

  - 위, 대장, 위·대장 동시 

∙ 치과충치료료(1) 

   -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 초음파검사료(1) 

   - 상복부초음파 

 

 

‘1412(32항목)  
 
· 지속(32항목) 
 

 신규항목[20항목] 

∙ 제증명수수료(12) 

  -  후유장애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영문진단서,입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외래진료확인서,  

      장애증명서, 소견서 

     (보험회사 제출용) 

      향후진료비추정서 

      ( 천만원 이상·미만) 

·  한방물리요법료(3) 

   - 추나요법 (단순, 복잡, 특수) 

· 체온열검사료/ 

  경피온열검사료(2) 

  - 전신, 부분 

· 시력교정술료(2) 

  - 라식, 라섹 

· 치과보철료(1) 

  - 골드크라운(금니) 

‘15.10(52항목) 

※ 상급종합병원 대상 ※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으로 확대 

※ 전체 종합병원 및 치과대   
  학 부속치과병원으로 확대 

비급여 공개 10항목 
(상급병실료차액 4~5인실, 
캡슐내시경검사 등 )이 
‘14.9.1 급 여 전 환 되 어 
공개에서 제외 
PET 진 단 료  ‘14.12.1 
급여전환되어 공개에서 제외 

※ 한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으로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확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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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급여 고지 (1) 

15 

비급여 비용고지 예시 – 적절한 배너위치 

  

 

 A병원 

 

 B병원 

요양기관 비급여 고지 (2) 

16 

 

          비급여 비용고지 예시 - 고지양식 

※ ※ 해당 항목 검색이 용이하지 않아 다소 불편함 

 

  의료기관  A( 홈페이지 화면) 

 

  의료기관 B(홈페이지에 엑셀파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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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이용 및 진료비 증가 

- 2014년 진료비 62조원, 14.5억건 청구, 최근 10년간 각각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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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이용 및진료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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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가별 보험체계의 차이 

 미국 :   

    -포괄수가제 

    -병원수가 와 의사 수가 구분 

     * 효과는 비슷하고 비용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병원이 선택하고 수가 보존 안함. 

 일본 : 혼합진료 금지 

   - 한가지라도 비급여가 있으면 전체가 비급여 

   - 단 신의료기술은 병원을 지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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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개념도 25 

필수급여 : 선별급여 개념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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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한 과제 :  
             비급여 발생, 관리, 투명한 정보, 

근거수준, 자료 
 근거수준 높은 것은 대부분 급여 

 대체 재료, 약제, 행위 검토 

 법과 제도 준비 철저 

 선별급여 정책 

 Evidence-based medicine 

 환자 중심성 

 

 

비용 
 효과/비용대비(상대가치) 

 수가 수준 

  대체 약제, 치료재료, 행위 

 1회용 재료 

 재사용 

27 

“It is not the strongest of the species that survive, nor the most intelligent, but the one 

most responsive to change” : 

Charles Darwin 

Nokia Kodak 

28 

변화와 적응의 중요성 

28 



2015-10-16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고시(안) 

2015.10. 

목   차 

추진경과 Ⅱ. 

고시제정안 Ⅳ.  

기타사항 Ⅴ. 

근거법령 Ⅲ.  

Ⅰ.  고시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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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고시 배경 및 목적 

3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목적 

배경 

 의료기관마다 고지하는 용어와 분류체계가 달라 지속적인  

   민원 및 제도개선 요청 

 의료기관이 책자 등을 접수 창고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인지 활용률 낮음 

 국민들이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방법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Ⅱ. 추진경과 

4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의 고시 제정 예정으로 세부조항은  변경될 수 있음. 

경     과  내       용 

2010.01. 
환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고지제도 시행  (『의료법』일부개정[’10.1.]) 

2012.10.25. 
비급여 고지 지침 개정 및 가격 정보 공개 추진 결정  

[『물가관계장관회의』’12.10.15]  

2012.12. 상급종합병원  대상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 개정 

2013.07.(09.01 시행)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 개정 

- 고지 매체, 장소 및 고지 방법 등 구체적으로 제시 

2014.06.(08.01 시행) 종합병원 이상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 개정  

2015.9.1~9.2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고시 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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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근거법령 (의료법) 

5 

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 징수 
    할 수 없다. 
 바에 따라 함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 (행위·약제·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 

     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책자 등 외에도 이용자가 알아보 

     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2015.5.29. 개정) 

 ④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5.5.29. 신설) 

 

법 제63조  
 시정 및 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45조를 위반 
 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전)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하는 병원급의료
기관은 

Ⅲ. 근거법령 

6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별표 2의 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의료법 제 45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방법을 위반하거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게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라.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의료법 제63조 

(시정명령 등) 
시정명령 처분 

-  의료법 제 63조에 따른 명령 위반 

   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업무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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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지지침 고시(안)– 제2조 고지 대상 

7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범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 별표2 비급여 대상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비급여 목록 

   -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의 비급여 목록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약제 이외의 비급여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른 비급여 항목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의료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환자 등의 진료비용 등은 고지 대상에서 제외 

Ⅳ. 고지지침 고시(안) – 제3조 고지매체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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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하여야 함. 

 고지대상을 모두 기재하고,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고지 매체  

 환자 안내데스크, 외래 접수창구, 입원 접수창구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고지 매체를 비치하고,  안내판 설치 

 건물이 다수일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 비치 

고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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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책자 등 이외에도 홈페이지에 따로 고지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15.05.29]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함 

   - 항목별 나열 기능과 항목명 검색 기능을 함께 제공 

   - 비용 기재란에 마우스를  대어야  비용이  보이는  방식은 지양 

Ⅳ. 고지지침 고시(안) – 제5조 세부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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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지침
개정 

의료기관 자율적 고지양식 

표준화된 고지 양식 

 

 

 고지대상 (5개 대분류) 

  Ⅰ. 행위료,   Ⅱ. 치료재료대,   Ⅲ. 약제비,   Ⅳ. 제증명수수료,  Ⅴ. 선택진료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은 비급여 목록 분류·용어·코드에 따라 고지 

  - 행      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고시 
  - 치료재료: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 약      제: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고시  

 고지는 별표 2의 비급여 고지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사항에 즉시 반영하여야 

하고, 최종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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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고지 분류 체계(행위) 

 ◈ 국민 관심도가 높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검사료, 초음파 영상료, 자기공명영상

진단료(MRI)는 별도의 장으로 분류함 

Ⅳ. 고지지침 고시(안) – 제5조 세부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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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항목 가격 정보(단위: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대 
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대분류 

중분류 

비급여 비용고지 기본 구조 – 1) 행위 

 

 

         

 대분류  : ‘행위료’로 기재 

 

 중분류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의 비급여 

               ‘장’분류 명칭 기재 

    - 국민 관심도가 높은 상급병실료차액(1-1장),  초음파 검사료(2-1장),  초음파영상료(3-1 

      장),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3-2장)는 별도의 장으로 분류 

 

 분  류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의  

                비급여 목록의 ‘절’ 또는  아절’분류 명칭 기재, ‘아절’이 있는   경우는  

                  ‘아 절’을 기재하고,  없는 경우는 ‘절’ 기재 

                  예시)  마취료_ 3절 신경차단술료 : 신경차단술은  마취료의 절,   

                           검사료_ 2절 병리검사료_[조직병리검사] : 조직병리검사는 “검사료’의 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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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지지침 고시(안) – 제5조 세부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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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항목 가격 정보(단위: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대 
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대분류 

중분류 

비급여 비용고지 기본 구조 – 1) 행위 

 

 

         

  

 항목 : ①「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지 점수 」고시의  비급여 

             목록  ⇒ ②「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의 비급여 목록 

           ⇒ ③「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의  비급여 대상 순으로 기재 

   - ③의 별표2 비급여 대상 항목:  해당하는 분류(‘절, 아절’) 의 마지막에 기재 

 명칭 코드 기재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의  비급여  항목은 행위  

                              급여 목록에  있는   명칭 및 코드를 기재 

     - 초음파영상료  명칭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의 

                                         급여 목록에 있는 신체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행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글 명칭으로 기재     

   (영어명칭  병기 가능)하고, 코드는 기재하지 않음. 단, 상급병실차액의 경우 특실(ABZ11),  

   1인실(ABZ01),  2인실 (ABZ02),  3인실 (ABZ03)로  기재 

Ⅳ. 고지지침 고시(안) – 제5조 세부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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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항목 가격 정보(단위: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대 
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대분류 

중분류 

비급여 비용고지 기본 구조 – 1) 행위 

 

 

         

  

 가격정보 

   -구 분 : ‘항목’에 대한 세부분류로 동일 항목의 세부내용이 달라 비용을 다르게 청구 

                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세부항목명 기재 

   - 비 용  :  행위에 소요되는 치료재료대나 약제비를 포함한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 소요되는  

                  치료재료·약제의 종류와 가격이 다양하여 총비용 고지 어려운 경우 행위 가격만 기재 

    -  단일비용인 경우: ‘비용’란에만 기재 

   - 단일비용이 아닌 경우: ‘최저비용’과 ‘최고비용’란에 기재 

 치료재료대, 약제비의 포함여부:  행위료는 포함여부를 ‘0’, ‘X’로 기재 

 특이사항 : 동일 항목을 구분하는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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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방법 예시 

Ⅰ. 행위료 

1-1장. 상급병실료 차액 

분류 

항목 가격 정보(단위: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상급병실료차액 1인실 ABZ01 일반(본관) ○○○ 

상급병실료차액 1인실 ABZ01 일반(신관) ○○○ 

고지방법 예시 

 별도의 장으로 분류한 상급병실료 차액:‘중분류’와 ‘분류’는 ‘장’분류에 따른 명칭  기재  

    -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항목 중 상급병실료 차액은  코드를 기재 

       :  특실(ABZ11),   1인실(ABZ01),   2인실 (ABZ02),   3인실 (ABZ03) 

Ⅳ. 고지지침 고시(안) – 제5조 세부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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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방법 예시 

Ⅰ. 행위료 

2-1장. 초음파 검사료 

분류 

항목 가격 정보(단위: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대
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초음파 검사료 
초음파검사-두경부-

경동맥혈관 
E9411 ○○○ 

급여인정기준 외 
비급여 

초음파 검사료 
초음파검사-두경부-

경부 
E9416 

영상의학과 
실시 

○○○ 
급여인정기준 외 

비급여 

초음파 검사료 
초음파검사-두경부-

경부 
E9416 

이비인후과 
실시 

○○○ ○○○ 
급여인정기준 외 

비급여 

고지방법 예시 

 별도의 장으로 분류한 초음파검사료: ‘중분류’와 ‘분류’는 ‘장’분류에 따른 명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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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방법 예시 

분류 

항목 가격 정보(단위: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대
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초음파 영상료 
초음파검사-검사 
유도목적- 두경부 

HZ161 
갑상샘생검 

유도 
○○○ ○○○ 

급여인정기준 외 
비급여 

초음파 영상료 
초음파검사-검사 
유도목적-체간 

HZ161 
맘모톰 유방 
조직검사를 
위한 유도  

○○○ ○○○ ○ 
급여인정기준 외 

비급여 

3-1장. 초음파 영상료 

Ⅰ. 행위료 

Ⅳ. 고지지침 고시(안) – 제5조 세부 작성요령 

17 

  별도의 장으로 분류한 초음파영상료: ‘중분류’와 ‘분류’는 ‘장’분류에 따른 명칭  기재 

  명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의  급여목록에  

     있는 신체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기재                       

고지 방법 예시 

Ⅰ. 행위료 

Ⅳ. 고지지침 고시(안) – 제5조 세부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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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장.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분류 

항목 가격 정보(단위: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
비용 

최대
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뇌[뇌, 해마] 뇌-일반 HE101 ○○○ ○○○ 
급여인정기준 외 

비급여 

척추 경추-일반 HE109 ○○○ ○○○ 
급여인정기준 외 

비급여 

  MRI 진단료 : ‘중분류’는 ‘장’ 분류에 따르고 ‘분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고시의  급여목록에 있는 신체 분류에 따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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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분류 
항목 가격 정보(단위: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비급여 비용고지 기본 구조 – 2) 치료재료 

 

 대분류 : ‘치료재료대’로 기재 
 
 분류:「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의 중분류에 따른 명칭 기재 

            -  예시) 흡입용 카테타(CLOSED SUCTION SYSTEM), 압박고정용(탄력반창고), 건조드레싱류 

 항 목  
   -기재 순서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의  비급여 목록 
                    코드 순서(알파벳과 숫자 오름차순)로 고지하되, 비급여 목록 고시에 없는   
                    치료재료는 마지막에 기재 
 
  - 명칭 및 코드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에 따른 명칭 및 
                         코드 기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은 치료재료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글명칭으로 
   기재(영어 명칭 병기 가능)하고, 코드는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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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지지침 고시(안) – 제5조 세부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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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분류 
항목 가격 정보(단위: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비급여 비용고지 기본 구조 – 2) 치료재료 

 

 

구분  :  항목에 대한 세부분류로 동일 항목의 세부내용이 달라 비용을 다르게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세부 항목명 기재 

 

 비용  :  최소단위당(1개, 1셋트 등) 가격을  단일비용으로 기재하고, 세부 분류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만 ‘최저비용’과 ‘최고비용’란에 기재 

 

 특이사항  :  동일 항목을 구분하는 사유 등 특이사항을 기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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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지지침 고시(안) – 제5조 세부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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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치료재료대 

분류 
항목 가격 정보(단위: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건조드레싱류 ○○○○○ ○○○∙∙∙∙○○ 2.5CM Ⅹ 2.5CM ○○○ - - 

건조드레싱류 ○○○○○ ○○○∙∙∙∙○○ 5CM Ⅹ 5CM ○○○ - - 

고지 방법 예시 

※ 예시 : 메피폼(BM5001JQ), NEW-PLUS DRESSING BAND(BM5001AM)  등 

Ⅳ. 고지지침 고시(안) – 제5조 세부 작성요령 

22 

항목 가격 정보(단위: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비용 

대분류 

비급여 비용고지 기본 구조 – 3) 약제비용 

 

 

  

대분류 : ‘약제비’로 기재 

 항 목 

   - 항목 기재 순서: 약제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기재 

   - 항목 명칭 및 코드 기재 방법 

    · 한글 상품명으로 기재, 영어명칭 병기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표준코드 중 9자리 제품코드 기재 

        (13자리 중 국가코드 앞3자리, 검증번호 뒤 1자리를 제외하고 기재) 

가격정보 

  - 비용 :  최소단위당(1캡슐, 1앰플, 1바이알 등) 가격을 기재 

  - 동일 항목을 구분하는 사유는 ‘특이사항’란에 기재 

 특이사항 :  동일항목을 구분하는 사유 등 특이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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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지지침 고시(안) – 제5조 세부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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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가격 정보(단위: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비용 

○○○○○정 ○○○∙∙∙∙∙○○ ○○○ 

Ⅲ. 약제비 

비급여 비용고지 기본 구조 – 3) 약제비용 

 

고지 방법 예시 

※ 예시 : 아락실과립(642201401),  오라메디연고 5g(653400791) 등 

Ⅳ. 고지지침 고시(안) – 제5조 세부 작성요령 

24 

대분류 

항목 가격 정보(단위: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비급여 비용고지 기본 구조 – 4) 제증명수수료 

 

 대분류  : ‘제증명수수료’로 기재 

 항 목 
  - 명칭 및 코드 
     아래의  순서대로 기재하되, 표에 없는 제증명수수료는 마지막에 추가로 기재,   
    “비급여 고지양식” 4. 제증명수수료의 코드를 기재, 코드가 없는 경우 미기재 
 

 가격정보 
   - 구분  :  동일항목의 세부내용이 달라 비용을 다르게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세부 항목명 기재  

   - 단일 가격인 경우:‘비용’란에 가격기재 

   - 단일 비용이 아닐 경우:‘최저비용’’최고비용’란에 기재 

 특이사항  :  동일항목을 구분하는 사유 등 특이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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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지지침 고지(안)–제5조 제2항 관련 (제증명수수료) 

25 

 

 

 제증명수수료 24항목 (기존 12항목, 신설 12항목) 

 - 일반진단서_일반진단서/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PDZ01),  상해진단서_전치 

    3주이상 / 전치 3주미만 (PDZ02), 사망진단서 (PDZ03), 시체검안서 (PDZ04), 

    사산 (사태)증명서 (PDZ05),  출생증명서 (PDZ06),  장애진단서_일반장애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후유장애 (PDZ07),   병사용진단서 (PDZ08),   

    확인서_입원/진료/입퇴원/통원/외래진료 (PDZ09),  국민연금장애 심사용  

    진단서(PDZ10),  사본발급 (PDZ11),  소견서(보험회사  제출용) (PDZ12),  향

후진료비추정서_천만원 미만 / 천만원 이상 , (PDZ14), 장애인증명서(PDZ17),  

노인장기의사소견서(PDZ18), 영문진단서(일반진단서) (PDE01) 

  

Ⅳ. 고지지침 고시(안) – 제5조 세부 작성요령 

26 

비급여 비용고지 기본 구조 – 4) 제증명수수료 

항목 가격 정보(단위: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소견서 
PDZ12 

 
보험회사 제출용 

상해진단서 PDZ02 

전치 3주 미만 ○○○ 

전치 3주 이상 ○○○ 

장애진단서 PDZ07 

일반장애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출생증명서 PDZ06 출생증명서 0 ○○○ 
입퇴원 시 무료발급,  

퇴원 후 유료 

Ⅳ. 제증명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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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고지 기본 구조 – 5) 선택진료료 

대분류 

항목 가격 정보(단위:  %)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표]) 명칭 구분 
의료기관 

부과비율 최저 부과비율 최고 부과비율 

 

 분 류  :  ‘ 대분류는 선택진료료’로 기재, 별도로 고지하는 진찰료 및 입원료의  

                ‘분류’에는‘진찰료’ 또는 ‘입원료’를 기재 

 항  목 

   -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표〕”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의 진료항목을 기재 

   -  별도로 고지하는 진찰료 및 입원료의 ‘항목’에는 ‘진찰료’ 또는 ‘입원료’의   

       세부항목 기재 

 

Ⅳ. 고지지침 고시(안) – 제5조 세부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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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고지 기본 구조 – 5) 선택진료료 

대분류 

항목 가격 정보(단위:  %)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표]) 명칭 구분 
의료기관 

부과비율 최저 부과비율 최고 부과비율 

 

 

 가격정보 

   - 구 분: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표〕”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 비용 산정기준”의 진료항목 세부내용을 기재 
 
   - 부과비율:   의료기관에서 실제 산정하는 요양급여비용 대비 선택진료료 부과비율(%) 
                     기재,  
                     단일비율로 부과 시: ‘부과비율만 기재’에만 기재 
                  ‘부과비율’이 다른경우:  최저,  최고 부과비율로 기재        

                     단, 진찰료와 입원료에 부과되는 선택진료료는 부과비율뿐 아니라 금액 

                     으로도 고지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별표〕”추가비용의 산정기준”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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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진찰료 및 입원료 선택진료료 

분류 
가격 정보(단위:  원) 

비고 
항목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진찰료 
외래환자 초진진찰료 ○○○ 

외래환자 재진진찰료 ○○○ 

입원료 
입원료 ○○○ 

무균치료실 입원료 ○○○ 

항목 
명칭 

가격 정보(단위:  %)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표]) 구분 
의료기관 

부과비율 최저 부과비율 최고 부과비율 

진찰료(의과,치과,한방) 기본진찰료 ○○ 

입원료(의과,치과,한방) 입원료 ○○ 

비급여 비용고지 기본 구조 – 5) 선택진료료 

 부과비율 

 

 비용고지 

Ⅳ. 고지지침 고시(안) – 제5조 세부 작성요령 

30 

항목명칭 

가격 정보(단위:  %) 

선택진료료 산정기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별표]) 

구분 
의료기관 

부과비율 최저 부과비율 최고 부과비율 

검사 
(의과, 치과) 

검사료 ○○ ○○   국민건강보험 검사료의 30% 이내 산정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의과, 치과) 

영상진단료 ○○ 국민건강보험 영상진단료의 15% 이내 산정 

방사선치료료 ○○ ○○ 
국민건강보험 방사선치료료의 30% 이내 
산정 

방사선혈관조영 
촬영료 

○○ ○○ 
국민건강보험 방사선혈관촬영료의 
60% 이내 산정 

정신요법(의과) 

정신요법료 
(심층분석은 제외) 

○○ ○○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30% 이내 산정 
(심층분석은 제외) 

심층분석료 ○○ 국민건강보험 심층분석료의 60% 이내 산정 

처치, 수술 
(의과, 치과) 

처치 및 수술료 ○○ ○○ 
국민건강보험 처치 및 수술료의  
50% 이내 산정 

선택진료료 

비급여 비용고지 기본 구조 – 5) 선택진료료 

고지 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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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지지침 고시(안)– 제6조 (자료제출 및 공개 등) 

3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자료를 의료기관별로 

분류하여 공개 항목 및 공개 대상기관 등을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요청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를 위하여 

매년 공개 항목, 공개 대상기관 등을 포함한 공개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Ⅴ. 기타사항 

32 

1. 비급여 비용고지 예시 – 적절한 배너위치 

  

 

 A병원 

 

 B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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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사항 

33 

2. 비급여 비용고지 예시 – 검색방법(항목별 나열 및 검색 가능) 

개정 전 

마우스를 대어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보임 

개정 후 

Ⅴ. 기타사항 

34 

 

3. 비급여 비용고지 예시 - 고지양식 

※ ※ 해당 항목 검색이 용이하지 않아 다소 불편함 

 

  의료기관  A( 홈페이지 화면) 

 

  의료기관 B(홈페이지에 엑셀파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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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사항 (자주하는 질문) 

35 

Q.  MRI 복합촬영 시 고지방법은? 

 
 
  

A. 해당되는 분류 마지막 줄에 기재 

    < 예시 – 뇌+뇌혈관 촬영시 > 

 
 
 
 
  
 
 

분류 

항목 가격 정보(단위: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뇌 

뇌(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뇌
혈관(조영제 주
입 전∙후 촬영) 

○○○ ○○○ ○ Ⅹ 

Ⅴ. 기타사항 (자주하는 질문) 

36 

 
 
  

A . 해당하는 분류의 마지막에 기재,  항목명 명칭은 의료기관에서 사용 

   하는 한글명칭으로 기재,  코드 미기재 

  

 

 
 
 
  
 
 

Q. 건강검진, 미용목적  등과 같은 포괄 비급여 항목 기재방법은? 

분류 

항목 가격 정보(단위:  원) 

특이사항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시기(눈) 쌍꺼풀수술 - 절개법 - ○○○ ○○○ ○ ○ 미용목적 

시기(눈) 쌍꺼풀수술 - 매몰법 - ○○○ ○○○ ○ ○ 미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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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타사항 (자주하는 질문) 

37 

 
 
  

A. 제증명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발급 빈도가 높은 증명서 위주로 게재 하였으

므로, 그 외 해당기관에서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는 모두 기재   

Q3.  제증명수수료는 고지양식에 있는 항목만 게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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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의료정보분석실 건강정보부 
                                     2015.10. 

2 

  목     차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 Ⅲ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개요 Ⅱ  

Ⅰ  들어가기 

Ⅳ 

Ⅴ  Q&A  

’15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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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 

비급여 진료비용이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필요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 대상  

   -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고시의 비급여 목록 

   -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고시의 비급여 목록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고시의 약제 이외의 비급여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의한 비급여 항목 

•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별표 ) 

 

4 

    국민의료비 관련 지표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 56.4 56.7 56.5 57.6 58.0 57.2 56.3 55.9 

OECD 71.7 71.8 72.5 73.2 73.0 73.1 72.7 72.7 

연도별 국민 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 
(단위 : %) 

* OECD Health Data 2015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63.6  

63.0  

62.5  

62.0  

2010 2011 2012 2013 

(단위: %) 

 

연도별 비급여 부담률 

15.8  

17.0  17.2  

18.0  

2010 2011 2012 2013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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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진료비 공개 사례 

(1)  미국 

Medicare 보장 받는 미국 내 3000개 병원의 병원별 입원 및 외래 진료비용 공개  
  - Excel 파일 형태로 다운 

6 

   해외 진료비 공개 사례 

(2)  캐나다 

CIHI는 독립적 비영리 단체로 총 503개의 질환, 수술 및 시술에 관한 가격정
보를 환자 연령군에 따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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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 공개 사례 

(3)  싱가포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각 상병별, 항목별 진료비 및 세부항목 확인 가능 

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개요 

비급여 현황 …… 9 

항목 선정기준 ……10 

정보공개 과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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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현황 

구분 행위 
(‘15.8.18. 기준) 

치료재료 
(‘15.9.1. 기준) 

약제 
(‘15.8.1. 기준) 

세부기준 
(‘15.6.25. 기준) 

 

제증명수수료 
(‘15.8.31. 기준) 

 

769  2,981 14,991 261 11 
※ 제증명수수료 24항목 (9.1 제정고시 행정예고) 

769 

2,981 

14,991 

261 

11 

행위 치료재료 약제 세부기준 제증명수수료 

(단위: 항목) 

10 

   항목 선정기준 

 

○ 임상적 유효성이 있고, 다빈도로 실시되는 항목 

○ 고비용 항목 

○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 지출내역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항목 중 가격비교가 가능한 항목 

 + 대국민 설문조사, 소비자모니터링단 의견, 전문가 의견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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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과정  

공개대상 항목 및 기관 검토 1 

전문가 의견 수렴 2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심의 3 

4 

5 

6 

7 

  공개대상 항목 및 기관 확정 

  설명회 

   자료수집 및 비용확인 

  공개 

내·외부 전문가 자문 

공개대상 항목 등 적정 여부 심의(필요시) 

보건복지부 협의, 관련단체 간담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반영  

 고지지침, 공개항목 및 공개기준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사용방법 등 

선정기준 부합(대국민 설문조사, 소비자 모니
터링단 의견 등), 장비, 재료현황 확인 등 

 자료수집 

 의료기관 홈페이지 비용확인 

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 

단계별 공개 현황 ……13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결과 ……14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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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공개 현황 

※ 비급여 공개 10항목이 급여전환되어 공개에서 제외됨(상급병실료차액 4~5인실, 캡슐내시경검사 등) 

경     과  내       용 

2012.10. [공개결정] 
제48차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 단계별 제공키로 결정 

2013.01. [1단계] 

상급종합병원 대상 29항목 공개 시작 

 -   상급병실료차액(5), 초음파검사료(2), PET 진단료(6), 캡슐내시경검사료(2),     

제증명수수료(8), 교육상담료(5) 

2013.09. [2단계] 
상급종합병원 대상 37항목 공개 (8항목 추가) 

 -  MRI진단료(4),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2),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2014.02. [3단계]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으로 확대, 37항목 공개 

2014.12. [4단계] 

전체 종합병원 및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으로 확대 및 32항목 공개 

※ 5항목 추가 

    상복부초음파, 수면내시경검사_환자관리행위료(3), 광중합복합레진충전 

60,000  

30,000  

100,00

0  

 449,000  

 380,000  

 416,000  

상급종합 종합병원 치과병원 

□ 상급병실료차액(1인실)  

( 단위 : 원) 

□ 상급병실료차액(2인실) 

101,700  

10,000  

60,000  

 201,000  

 210,000  

 187,000  

상급종합 종합병원 치과병원 

( 단위 : 원) 

14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결과 (’15년 2월 공개기준) 

□ 상급병실료차액(3인실) 

101,700  

8,000  

 201,000  

 150,000  

상급종합 종합병원 

( 단위 : 원) 

※ 지가, 구비시설 등에 따라 가격 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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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00  

150,000  

 720,000   730,000  

상급종합 종합병원 

□ MRI (뇌혈관) 

( 단위 : 원) 

□ MRI (뇌) 

420,000  

249,550  

 735,000  
 769,600  

상급종합 종합병원 

( 단위 : 원) 

15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결과 (’15년 2월 공개기준) 

※ 장비의 종류, 구입시기 등에 따라 가격 차 발생 

530,000  

250,000  

 736,000  
 756,300  

상급종합 종합병원 

( 단위 : 원) 

□ MRI (경추) □ MRI (요천추) 

530,000  

250,000  

 736,000  
 756,300  

상급종합 종합병원 

( 단위 : 원) 

16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결과 (’15년 2월 공개기준) 

※ 장비의 종류, 구입시기 등에 따라 가격 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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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0  

30,000  

 192,000  

 210,000  

상급종합 종합병원 

□ 초음파 (상복부)  

( 단위 : 원) 

□ 초음파 (유방) 

101,700  

40,000  

 201,000  
 190,700  

상급종합 종합병원 

( 단위 : 원) 

17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결과 

□ 초음파 (갑상선) 

101,700  

36,770  

 201,000  
 179,700  

상급종합 종합병원 

(’15년 2월 공개기준) 

※ 장비의 종류, 구입시기 등에 따라 가격 차 발생 

800,000  800,000  

1,200,000  

 4,000,000  

 3,686,000  

 3,932,076  

상급종합 종합병원 치과병원 

□ 치과임플란트료  

( 단위 : 원) 

□ 충치치료료(광중합형 복합레진) 

( 단위 : 원) 

18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결과 

30,500  

10,000  14,000  

 342,000  
 350,000  

 382,500  

상급종합 종합병원 치과병원 

(’15년 2월 공개기준) 

※ 재료의  종류, 수입여부에 따라 가격 차 발생 ※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가격 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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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정보  - 비급여 진료비 정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 심평원 홈페이지 

20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 심평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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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 심평원 홈페이지 

22 

☞ 사이드메뉴(메인화면 상단 사이트맵 클릭) - 진료비 알아보기 - 병원·항목별로 알아보기 – 비급여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 모바일 (건강정보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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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사이드메뉴(메인화면 상단 사이트맵 클릭) - 진료비 알아보기 - 병원·항목별로 알아보기 – 비급여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 모바일 (건강정보 앱) 

Ⅲ. 2015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세부 추진계획 

공개대상기관……25 

공개대상 의료기관 현황……26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확대 ……27 

공개항목세부기준 ……28 

추가된 제증명 수수료 정의 ……33 

의료기관별 제출항목 ……35 

향후 추진일정 ……38 

협조사항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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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 기관  

 2015.9.20. 까지 요양기관 기호가 부여된 의료기관  

기준일 

 

대상 기관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한방병원 

◊  전문병원 

◊  치과병원 

26 

 

 

 

 

공개 대상 기관 현황 

43 

292 

257 

213 

84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전문병원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전문병원 

기관수 43 292 257 213 84 

(2015.9.20 기준) 

※ 치과병원 중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 11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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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확대 

 

 

. 

∙ 상급병실료차액(5) 

  - 1~5인실 

∙ 초음파검사료(2) 

  - 갑상선, 유방 

∙ PET 진단료(6) 

   - 전신, 전신+추가,몸통 

       몸통+추가,뇌,심근 

∙  캡슐내시경검사료(2) 
  - 필캠, 미로캠 

∙ 제증명수수료(8) 
    -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장애진단서 

       (일반,정신지체발달장애) 

      상해진단서(3주 이상·미만) 

      병사용진단서 

∙ 교육상담료(6) 
   - 당뇨병교육(1회, 다회), 

      고혈압교육, 심장질환교육, 

      만성신부전증교육 

      (투석 1회,다회) 

 

 

※ 상급종합병원 대상 

‘13.1(29항목) 

· 지속(29항목) 
 
 신규[8항목] 

∙ MRI 진단료(4) 

  - 뇌, 뇌혈관, 경추, 

    요천추 

∙ 치과임플란트료(1) 

  - 치과임플란트 

∙ 다빈치로봇수술료(2) 

  - 전립선암, 갑상선암 

∙ 양수염색체검사료(1) 

  - 양수염색체 검사 

 

’13.9(37항목) 

 
 
 
 
 
 
· 지속(37항목) 
 

- 상급병실료차액(3) 

- 초음파검사료(2) 

- 제증명수수료(8) 

- 교육상담료(6) 

- MRI 진단료(4) 

- 치과임플란트료(1) 

- 다빈치로봇수술료(2) 

-  양수염색체검사료(1) 
 

 

- 캡슐내시경검사료(2) 

- 상급병실료차액(2) 

  · 4~5인실 

- PET 진단료(6) 

 

 

 

 

 

‘14.2(37항목) 

· 지속(27항목) 
 

 신규[5항목] 

∙ 수면내시경검사료_ 

  환자관리행위료(3) 

  - 위, 대장, 위·대장 동시 

∙ 치과충치료료(1) 

   -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 초음파검사료(1) 

   - 상복부초음파 

 

 

‘1412(32항목)  
 
· 지속(32항목) 
 

 신규항목[20항목] 

∙ 제증명수수료(13) 

  -  후유장애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영문진단서,입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외래진료확인서,  

      장애증명서, 소견서 

     (보험회사 제출용) 

      향후진료비추정서 

      ( 천만원 이상·미만) 

·  한방물리요법료(3) 

   - 추나요법 (단순, 복잡, 특수) 

· 체온열검사료/ 

  경피온열검사료(2) 

  - 전신, 부분 

· 시력교정술료(2) 

  - 라식, 라섹 

· 치과보철료(1) 

  - 골드크라운(금니) 

‘15.10(52항목) 

※ 상급종합병원 대상 ※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으로 확대 

※ 전체 종합병원 및 치과대   
  학 부속치과병원으로 확대 

비급여 공개 10항목 
(상급병실료차액 4~5
인실, 캡슐내시경검사 
등)이 ‘14.9.1 급여전환
되어 공개에서 제외 
PET 진단료 ‘14.12.1 급여전
환되어 공개에서 제외 

※ 한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으로 확대 

27 

 

28 

 

 

 

 

구분 중분류  소분류 (32 항목) 세부기준 

1  상급병실료차액 
 (3)  1인실(ABZ01),  

          2인실(ABZ02), 3인실(ABZ03) 

•  특실, 출산관련병실, 정신과병실은 

    특수성을 감안, 제외 

2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 

 

 (3)  위, 대장, 위·대장 동시 

•  수면내시경검사 시행 전의 처치 및 검사 후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 까지의 환자관리료 

•  처치 및 수술, 내시경적역행성 담 및 췌관 조영술 

     (ERCP) 때 수면내시경 제외 

3 
양수염색체 

검사료 
 (1)  양수염색체검사 

•  양수염색체검사료 + 초음파유도료 + 

    양수천자료 비용임 (단태아 기준) 

4 초음파검사료 

 (3)  갑상선(부갑상선포함) 

(E9416), 유방 (E9422),  

      상복부 (E9411) 

•  영상의학과가 없는 의료기관은 비고란에 

    진료과 표기 

•  최초 진단목적의 검사로, 추적검사 및  

    건강검진용은 제외 

공개항목 세부기준 – 기존항목(3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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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분류  소분류 (32 항목) 세부기준 

5 MRI 진단료 
(4)  뇌(HE101), 뇌혈관(HE135),  

       경추(HE109),  요천추(HE111) 
• 기본촬영료(조영제 가격제외)를 기준으로 공개 

6 
다빈치 

로봇수술료 

(2) 근치적전립선적출술(전립선암),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갑상선암) 

      (QZ961) 

  

7 
 치과  

충치치료료 

(1)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UZ005) 

* 충치면수(1면~4면 이상) 구분 없음 

• 치간 이개 심미적 폐쇄술,  파절 수복,  

  코어(core),  build-up 등은 제외 

8 
치과 

임플란트료 

(1)  치과임플란트 

    (1단계 UB111~UB119 

     2단계 UB121~UB129 

     3단계 UB131~UB139) 

* 1치아 기준 

• 사용재료 및 부위 불문 최소비용과  

  최대비용 공개 (수술료 + 보철료) 

* 수술 전 처치는 비용에서 제외 

공개항목 세부기준 – 기존항목(32항목) 

30 

 

 

 

 

구분 중분류  소분류 (32 항목) 세부기준 

9 
제증명 

수수료 

(8) 일반진단서(PDZ01), 사망진단

서(PDZ03), 출생증명서(PDZ06), 

병사용진단서(PDZ08), 상해진

단서 (PDZ02)(3주미만·이상), 

장애진단서(PDZ07)(일반, 정

신지체 및 발달장애) 

* 국문 제증명서 기준 

• 장애진단서는 장애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10 
교육 

상담료 

 (6)  당뇨병교육(AZ001) (1회·

다회),   고혈압교육(AZ002) , 

심장질환교육(AZ003) , 만성신

부전증교육(AZ006) (1회·다회) 

* 개인, 집단교육 구분 기재 

• 복막투석 또는 혈액투석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교육대상 기재하지 않음 

공개항목 세부기준 – 기존항목(3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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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분류 소분류 (21항목) 세부기준 

1 
시력 

교정술료 

(2) 라식(2Z961), 라섹(2Z962) 

 

* 근시, 원시, 난시 등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 

*  양안(단안 제외) 기준 

*  수술 전 안검사 비용은 제외 

2 
체온열검사료/ 

경피온열검사료 

(2) 체온열검사(EZ776)/ 

     (한방 경피온열검사) 

     (전신, 부분)  

* 근골격계 또는 척추질환 등의 통증으로 인한 병태 생

리현상을 진단하기 위해 인체에서  생성되는 열의 분포

에 따른 체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생리적 검사방법  

*   전신, 부분으로 구분하여 기재 

3 
치과 

보철료 

(1) 골드크라운(UW607) 

      (금니) 

* 충치나 외상으로 광범위하게 치아가  파괴된 경

우, 치아를 금으로  씌우는 치료 

*  1치아 기준 

4 
한방 

물리요법료 

(2)  추나요법(49020) 

     (단순, 복잡, 특수) 

* 관절, 근육, 인대 및 신경체계를 조절하거나 왜곡 

된 골격구조를 교정하는 치료 

* 단순, 복잡, 특수로 구분하여 기재 

공개항목 세부기준 – 추가공개항목(20항목) 

32 

 

 

 

 

구분 중분류 소분류 (21항목) 세부기준 

5 
제증명 

수수료 

(12) 일반장애진단서(PDZ07) (후

유 장 애 진 단 서 ), 일 반 진 단 서

(PDZ01)(근로능력능력평가용 진

단서), 영문진단서(PDE01), 확인

서(PDZ09)(입원확인서, 진료확인

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외

래진료확인서), 장애인증명서

(PDZ017), 소견서(PDZ12)[보험회

사 제출용], 향후진료비추정서

(PDZ14)[천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 

*  영문진단서는 일반진단서 기준 

공개항목 세부기준 – 추가공개항목(21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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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별 자료제출 항목 

기존 공개기관  제출항목 (항목수) 비 고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체온열검사료/경피 

  온열검사료 (2)  

- 시력교정술료 (2) 

- 치과보철료 (1) 

- 제증명수수료 (12) 

신 규  공 개 대 상 

기관은 52항목 

모두 제출 

※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은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해당 항목만 제출함  

34 

 

 

 

 

 의료기관별 자료제출 항목 

공개 확대기관  제출항목 (항목수) 

한방병원 - 상급병실료차액 (3) 

- 제증명수수료 (20) 

- 체온열검사료/경피온열검사료 (2) 

- 한방물리요법료 (3) 

※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은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해당항목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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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별 자료제출 항목 

공개 확대기관  제출항목 (항목수) 

치과병원 - 상급병실료차액(3) 

- 제증명수수료(20) 

- 체온열검사료/경피온열검사료(2) 

- 치과충치치료료(1) 

- 치과임플란트료(1) 

- 치과보철료(1) 

전문병원 - 52항목 모두 제출 

※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은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해당 항목만 제출함.  

2015년 

10월 11월 12월 

36 

 향후 추진일정 

설명회 개최 (전국 6개 권역)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수집 

결과보고 및 비교정보 공개(홈페이지 및 모바일) 

제출내용(비용) 확인 및 보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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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홈페이지 <WWW.HIRA.OR.KR> 

     요양기관업무포털 - 신청 및 자료제출  -  비급여 진료비 송·수신 시스템 

수시변경 
수시로 의료기관

에서 발생하는   

비용 변경내역 접수 

의료기관의 
비용 확인 

변경내역        
홈페이지 반영 

[접수 익일] 

정기변경 

최신의 정확한 진료
비용 제공을 위해,    
정기적으로           
비용 변경내역 접수 

의료기관의 
비용 확인 

변경내역        
홈페이지 반영 

[연 1회] 

협조사항_비용정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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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기존 공개기관은 추가된 20항목의 자료만 제출하면  

    되고, 신규 공개기관은 52항목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목만 제출하면 됨.    

Q. 종합병원으로 2015.7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32항목에  

      대해 심평원에 자료를 제출하였고, 2015.9월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 공개된 것으로 압니다.  

      공개항목이 52항목으로 확대되면 기존에 제출한 32항목도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40 

Q & A  

 
 
  

A.  MRI, 초음파검사는 양방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양한방 협진 한방병원은  MRI, 초음파검사 비급여 자료는 

제출 하지 않음. 

Q. 양한방 협진 한방병원의 경우 MRI, 초음파검사 비급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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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치과병원의 경우는 체온열검사, 한방병원의 경우는  

    경피온열검사로서, 해당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Q. 치과병원, 한방병원도 체온열검사에 대한 비급여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42 

◇ 비급여 진료비 공개 관련 게시 사이트 

심평원 홈페이지  >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정보  >  알림방  >  공지사항 

 

문의사항   ☎ (02) 2182-2442 / 2444 /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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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사용 안내 

1. 자료 등록 및 제출 

2. 비급여 가격 확인 및 변경 

3. 심평원 정기 확인요청 



2015-10-16 

2 

   01│자료 등록 및 제출 

(1)우리원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요양기관 업무포탈 
    클릭                                        



2015-10-16 

3 

자료 등록 및 제출 

(1)신청 및 자료제출 
 

(2)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3)비급여 등록요청  

  클릭 

자료 등록 및 제출 

1)항목 선택하여  
각각 등록하는 방법 

 

  
(1)내역작성 후  
     등록 버튼 

  
 (2)제출버튼 

   (->처리 O.K) 
 

※ 반드시 항목선택 중분류/소분류/상세를 선택 후 다음 단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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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등록 및 제출 

2)엑셀업로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등록하는 방법 

  
(1)엑셀업로드 

   시작 버튼 클릭 

자료 등록 및 제출 

2)엑셀업로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등록하는 방법 

  
(2)엑셀업로드  

   서식을 
   내 PC에 저장 
(Excel 2003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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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등록 및 제출 

2)엑셀업로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등록하는 방법 

  
(3)엑셀업로드  
   일괄 등록 후 
   엑셀업로드    

자료 등록 및 제출 

2)엑셀업로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등록하는 방법 

  
(4)엑셀업로드 된  

   자료 선택  
   클릭 후 제출   

※ 제출 하기 전 등록된 자료가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 해당 항목 선택 후  

행삭제 버튼 클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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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비급여 가격  

                확인 및 변경 

자료 등록 및 제출 비급여 가격 확인 및 변경 

 (1)신청 및 자료제출 
 

(2)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3)비급여 가격  
확인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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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등록 및 제출 비급여 가격 확인 및 변경 

1)항목변경 
(가격,명칭,비고 등) 
이 필요한 경우 

  
(1)변경하고자  
하는 항목  
더블클릭 

자료 등록 및 제출 비급여 가격 확인 및 변경 

1)항목변경 
(가격,명칭,비고 등) 

필요한 경우 

  
(2)변경/삭제사유 

선택 후 가격 등 수정 
↓ 

수정 요청 클릭 
↓ 
닫기 
↓ 

수정 요청 완료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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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등록 및 제출 비급여 가격 확인 및 변경 

2)항목삭제 

  
삭제하고자 하는 

항목 클릭 
↓ 

변경/삭제사유 클릭 
↓ 

삭제요청 클릭 
↓ 
확인 
↓ 

삭제 요청 완료 O.K 

   03│심평원 정기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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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기 확인요청 

 (1)신청 및 자료제출 
 

(2)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3) 심평원 정기  

확인요청 
   

심평원 정기 확인요청 

1)항목변경 
(가격, 명칭, 비고 등)
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변경내용 입력 

↓ 
변경/삭제사유 클릭 

↓ 
확인버튼 클릭 

↓ 
확인처리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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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기 확인요청 

2)항목삭제 

 
  
 

삭제요청 버튼 
클릭 
↓ 

확인처리 O.K 

심평원 정기 확인요청 

3)확인완료 후  
입력 착오로  
수정 할 경우  

  
 

확인완료 화면  
확인철회 클릭 

↓ 
심평원 정기 확인요청 
화면에서 다시 입력 

↓ 
확인버튼 



2015-10-16 

11 

변경 사유 비 고 

현황변화 인력, 시설, 장비 등 변화 
: 장비구입 및 폐기, 시설 보완 등 

원가변화 약제, 재료대, 인건비 인상 및 인하 

수가변화 건강보험 수가 변화율 참조 

단순오류 가격고지 및 신고 착오 등 

기타 

※참고 

□비급여 가격 변경 등 신고시 사유 기재 


